
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8]

과징금 제외대상(제26조제1항 관련)

1.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

가. 별표 7 Ⅱ. 개별기준의 제4호가목 및 다목2)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

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

2. 위생용품수입업

가. 별표 7 Ⅱ. 개별기준의 제5호가목 및 다목2)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

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
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별표 7 I. 일반기준의 제11호 각 목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.


